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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활동 진흥법「 」

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

제 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

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

지원을 받아야 한다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

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

립 시행하여야 한다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

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

